
[ 세무과 ]

과      목

장,관,항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목

금  회
추경액

기  정
예산액

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
300 7,026,323 4,250,299 2,776,024

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
310 7,026,323 4,250,299 2,776,024

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
311 7,026,323 4,250,299 2,776,024

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
311- ○부동산교부세7,026,323 4,250,299 2,776,02401

   경정 4,175,823,000원 - 기정 2,199,799,000원 = 추가증 1,976,024

○2007년도지방재정분석결과우수단체인센티브 지원(특별교부세)= 200,000

○온천천 교량설치(구 남산교 재가설) (특별교부세)           = 300,000

○온천천 지류(구서동) 복개구조물 보수·보강(특별교부세)    = 300,000

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500 75,773,864 77,245,050 △1,471,186

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510 36,498,712 37,218,005 △719,293

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511 36,498,712 37,218,005 △719,293

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     
511- <복지지원과 소관>36,498,712 37,218,005 △719,29301

○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

       경정 271,681,000원 - 기정 265,381,000원 = 추가증 6,300

○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

           경정 4,345,000원 - 기정 3,745,000원 = 추가증 600

○실비전문신축(남광)

300  지방교부세        310  지방교부세        311  지방교부세        311-01  지방교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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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무과 ]

과      목

장,관,항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목

금  회
추경액

기  정
예산액

                 경정 0원 - 기정 776,193,000원 = 경정감 △776,193

○애광치매전문요양원(장비보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0,000

시도비보조금등                
520 39,275,152 40,027,045 △751,893

시도비보조금등                
521 39,275,152 40,027,045 △751,893

시도비보조금등                
521- <복지지원과 소관>39,275,152 40,027,045 △751,89301

○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

       경정 116,435,000원 - 기정 113,735,000원 = 추가증 2,700

○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

           경정 4,345,000원 - 기정 3,745,000원 = 추가증 600

○실비전문신축(남광)

                 경정 0원 - 기정 776,193,000원 = 경정감 △776,193

○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

         경정 97,000,000원 - 기정 90,000,000원 = 추가증 7,000

○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

       경정 164,000,000원 - 기정 150,000,000원 = 추가증 14,000

합           계 151,223,244 149,918,406 1,304,838

500  보조금        5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5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511-01  국고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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